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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

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확정

됐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났지

만 그의 형량은 깎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판

부의 양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위험운

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

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

했다.

A씨는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대만인 유학

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에서 2주만에 23만명의 동의할 정도로 여론

의 비난이 일었다. A씨는 과거 두차례 음주운

‘윤창호법 위헌’에도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사고 운전자의 형량이 깎이지 않은 이유

판결 돋보기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하

태경 의원과 윤창호군 친구 

7인이 국회의원 100인이 참

여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윤창호법’ 공식발

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872022년 8월호

판결 돋보기

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으로 사망사고까지 낸 터라 ‘2회 이상의 음주

운전을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제2항(윤창호법)을 적용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이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 결정을 했고, A씨에

게 적용한 법조 중 하나가 효력을 잃게 되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심은 종전 그대로 A씨

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위험운전치사죄’

와 ‘상습 음주운전’ 두 혐의 중 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를 기준으로 양형했기 때문

이다. ‘상습 음주운전’의 적용법조가 윤창호법

에서 일반 처벌조항으로 바뀌었다는 ‘양형 참

고요소’는 반영하지 않았다.

재상고심은 이같은 양형이 타당하다고 봤

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

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

다”라고 했다.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량을 

초과하지 않았고, 양형요소 반영 여부는 재판

부의 재량에 해당하며, 그 결과로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양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대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망사고 등 인사사고를 

내지 않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도 죄

질이 극히 나쁜 경우에는 ‘윤창호법’에 준하

는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음주운전 일

반 처벌조항의 법정형량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다.

(출처/경향신문 & 경향닷컴)


